
□ 사건의 경과

 사 건 번 호  2004가단115276

 원       고  이00 외 4인

 피       고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외 2인

 소   제기일  2004. 9. 30.

 판결 선고일  2006. 6. 15.

 쟁      점

 1. 대학교 내 도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의 주의의무

 2.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사고 3개  

   후에 자살한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  

   가 있는지 여부

 결과 (주문)  원고 일부 승소

 참 고 조 문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   1. 00대학교 법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는 2003. 10. 10. 7:20분경 대

학교 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교내 교통질서를 위해 

그어 놓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도로

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왼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를 당하고 3개

월 정도 치료를 받던 중인 2004. 1. 13.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.

  2.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

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, 피고들은 

교통사고가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이고,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도 

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다.

○ 쟁점



   1.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버스가 대학교 구내에 그어놓은 

중앙선을 넘어 진행함에 있어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오

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.

   2.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된 대학생인 피해자가 사고 3개월 후

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

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여부

○ 법원의 판단

   1. 버스가 도로의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대학교 내 도로에 그어 

놓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, 오토바이보다 통

행의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진

행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

도를 더욱 줄이고, 차량을 자기 차선 쪽으로 붙여 안전하게 교행할 수 

있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해 오던 

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

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 운전자는 

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다.

    2.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된 대학생인 피해자가 사고 3개월 

후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

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.

    3. 다만, 망인 또한 도로의 맞은 편에서 진행 우선 순위가 있는 버스가 

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

멈추어 버스의 진행사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행하기 어려운 경우에

는 진로를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충돌 직전까지 그대로 진행하

다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황급히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잘

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

삶을 포기한 커다란 잘못이 있고,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



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, 

망인의 과실을 80%로 본다.

□ 판결의 의미

○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해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 고

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,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

인정되나 망인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점이 

과실로 참작되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크게 제한된 사례이

다.


